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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 4 > 자동차용 선팅필름 선택·사용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령

< 자동차용 선팅필름 선택･사용 시 유의사항 >

□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앞면･1열 유리는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

시공한다. 

□ 앞면･1열 유리가 자외선 차단 유리인 경우, 앞 유리면은 선팅필름을 시공하지 

않거나 가시광선 투과율 80% 초과인 제품을, 1열 유리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50% 

초과인 제품을 선택해야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.

□ 유사한 가시광선 투과율 제품인 경우, ‘총 태양에너지 차단율(TSER)’이 높은 제품일수록 

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해당 표시내용을 

참고할 필요가 있다.

□ 시공 후 4일 정도 창문을 내리지 않아야 하며 후면 열선을 사용할 경우, 필름이 

탈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□ 내부 필름면 청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비눗물이나 전용세제를 이용하여 

가볍게 닦고 양면테이프･스티커･고무흡착기가 부착된 거치대 등을 부착할 시 

필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.

<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 >

□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(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)

￮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기준*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

    *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)

      ☑ 앞면 창유리(전면 유리) : 70퍼센트 미만

      ☑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(1열 유리) : 40퍼센트 미만

□ 위반 시 제재

￮ 경찰공무원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

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

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(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).

￮ 과태료의 부과 : 2만 원(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)

※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, ‘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(모바일 앱, www.consumer.go.kr)’을 통해 거래내역,
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
